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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념,공식-설명

3.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규정(상법 제374조의2)을 준용한다. 따라서

회사는 양도상대방 지정 청구기간(양도승인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종료한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하고, 그 매수가격은 당사자의 협의로 결정되나,

만약 주주가 매도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주 또는 매도청구인은 법원에

매매가액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

3.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1) 주식매수청구

회사로부터 양도승인거부의 통지를 받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내에 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2 제4항, 제335조의7 제2항).

(2) 회사의 매수의무

회사에 대한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는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규정(상법 제374조의2)을 준용한다.

따라서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회사에 대하여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면, 회사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양도승인거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이 종료하는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2항).

(3) 매매가격의 결정

매매가격은 매수청구인과 회사 간의 협의로 결정되나(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3항), 만약 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30일 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매수청구인은 법원에 매수가격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4항). 법원은 회사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공정한 가액으로 이를

산정하여야 한다(상법 제335조의6, 제374조의2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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